
기간연장허가의 거부로 소멸된 어업권이 보상대상인지

구 공유수면매립법(1986.12.31 법률 제3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, 같은법 제16조 제1항 

소정의 "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"인 여부는 매립면허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

것이므로, 매립면허 신청 당시에는 당해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, 매립면허처분

이 있기 이전에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립면허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

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. 공유수면매립이라는 공익상의 이유로 어업권의 기간연장허가가 거부되어 어

업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된 경우, 공유수면의 매립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어업권이 침해되었다고 

할 수 없다. (대법원 1991.01.29. 선고 90다6781 판결)


